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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·

시행지침 일부 개정

주요 검토사항

정 책 중 요 도 보통

민원 갈등가능성․ 낮음

기관간 이견가능성 낮음

홍보대책 필요성
홈페이지등록필요성( )

보통

보통( )

서민생활 관련성 보통

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“

(‘09.1.29)”에 따라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공「 ․
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」을 개정 하고자 함

주택토지실

택지개발과



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‘ ’․

개정이유1.

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“ㅇ 에(‘09.1.29)”

따라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공 민간•「 공동 택지개발사업

시행지침 일부를 개정」

주요내용2.

ㅇ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

시행자에게 제 조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 조에4 5

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익성 판단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

년 월 일까지 다시 검토하려는 것임2012 12 31

붙임 공공 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안: ( )•※



공공 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안•

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•

제 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9 ( )

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 조에 따라4

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 조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5

자의 공익성 판단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년 월 까지2012 12 31

다시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 구조문대비표•

현 행 개 정 안

신 설< > 제 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9 ( )

부장관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

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

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 조4

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

류의 종류와 제 조에 따른 주5

택건설등 사업자의 공익성 판

단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

년 월 일까지 다시 검2012 12 31

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하여

야 한다.


